
공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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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④

개념,공식-설명

(2)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공탁규칙 제33조

제1호 단서)

④ 강제집행에 의하는 경우

㉠ 피공탁자가 이해관계인인 공탁자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 공탁자의 승낙서에는 공탁통지서의 첨부 없는 피공탁자의

출급청구에 대한 승낙의 취지를 기재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공탁규칙 제33조

제1호 단서)

④ 강제집행에 의하는 경우

공탁물출급청구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의하여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얻은 추심채권자 또는 전부채권자가 출급청구하는

경우에는 집행채무자인 피공탁자로부터 공탁통지서를 교부받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수정 사유 내용 오류

부동산등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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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① ㉲

개념,공식-설명

㉲ 피상속인의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 :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손자녀와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고, 손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며, 피상속인의 손자녀와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상속인이

된다(등기선례 제201508-4호).

㉲ 피상속인의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 :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민법」 제1043조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자녀의 상속분은

남아있는 ‘다른 상속인’인 배우자에게 귀속되므로,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등기선례 제202305-1호).

수정 사유 전합판례로 인한 수정

부동산등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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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2. ②

문제-본문

2. 수용·사용에 의한 구분지상권설정등기

② 다만, 위에 열거된 법률의 사업자의 지위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사용재결을 받은 경우라도

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 예컨대,

한국전력공사가 전원개발사업자로서 전원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전원개발촉진법｣을 근거로 하여 토지의 사용에 관한

재결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에 “전원개발사업자가 사용재결을

받으면 단독으로 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이상 단독으로 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등기선례 제202002-1호).

2. 수용·사용에 의한 구분지상권설정등기

② 다만, 위에 열거된 법률의 사업자의 지위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사용재결을 받은 경우라도

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 예컨대,

사회기반시설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사용재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에 “사업시행자가 사용재결을 받으면 단독으로

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이상 단독으로 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등기선례

제202104-4호).

수정 사유 법개정으로 인한 내용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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